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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1972.9.26, 71수6]
 
【판시사항】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국회

의원 선거법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 된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

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 연령, 성별, 주소등의 기재를 통하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

다면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구 국

회의원선거법(66.12.14. 법률 제1847호)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된 채

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의 기재를 통하

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

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99조 제1항, 제20조

 
 
【전문】

【원 고】 최성석

【피 고】 전라북도 제6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길병전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71. 5. 25. 전라북도 제6지역구에서 실시한 국회위원 선거에 있어 장수군 일원의

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피고 위원회가 청구취지 기재의 선거에서 유효득표 25,137표를 얻은 신민당 공천 후보 원고를

차점자로, 유효득표 25,558표를 얻은 민주공화당 후보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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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피고가 공성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제 7호증의 1, 2, 3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원의 각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각 유효 득표의 증감으로 양자의 표차가

439표로 벌어 졌을뿐 선거 결과에 영양은 없다.

 1.   국회의원 선거법 제99조 제1항이, 선거인이 접수 참관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용지를 제시

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에 또다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날인하는 절차를 거듭 밟게한 목적은, 투표가 선거인 본인에

의하여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공명선거의 보장의 일환으로서 딴사람 아닌 선거인 본인이 투표

한 그 투표용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는 확인을 하려는데 있다고 할것이므로 선거인 명부상의

날인이 얼른 보기에 선거인의 인영이라고 경험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와같이 된 사실내용

의 이유가 선거인 바로 그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던 그때에 딴사람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날인할제 상식적으로 그 성명과 일치된다고 할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인장을 선거

인의 의사로 실제 사용한데 있다면 쓰게된 동기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그로써 넉넉히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는 터이므로 본인을 뜻하는 표식 방법이 좀 특이할뿐, 그런 방

법을 금할 수 없는 한 그러한 날인을 본인의 것으로 보아주어 무방할 것이며 이런 해석은 날인

을 요구하는 위 법의 제정취지에도 알맞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기에 성명과 날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선거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

해버릴 수는 없다 하겠다.

 본건에서 이상규 원고 대리인은 장수군하에서 선거인 명부상에 선거인 성명과 날인이 틀린 장수

면 1투표구 조의숙외 355명이 한 투표는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가리어 보건대,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2내지 564의 일부, 증인황현엽, 차순영, 김용기, 이판옥, 박복동, 허정

욱, 홍순애, 이만춘, 박찬성, 박형규, 한병창, 등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거나, 공무서인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61, 63 내지 91, 93 내지 263, 265 내지 289, 292 내지

364, 367 내지 399, 401 내지 403, 405 내지 409, 411 내지 419, 422 내지 425, 427 내지

430, 432, 433, 435 내지 438, 440 내지 446, 448 내지 500, 502 내지 527, 529 내지

540, 543 내지 545, 553 내지 564, 567, 569 내지 577, 581, 585 내지 587의 각 기재 내

용에 위 각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장수면 2투표구 김금례 외 8명 계 9명은

주장자체가 이유없음이 인정되고, 장수면 1투표구 임기복 외 32명, 계33명은 주장에 이유있

고 항변이 설수 없음이 인정되며, 나머지 314명은 항변에 이유있어 주장이 설수없음이 인정되

는데, 그 중 280명은 공부상의 성명과 다른 이름(상용하는)의 인장을, 가족의 인장등 딴사람

의 인장을, 직명이나 별명을 나타내는 인장을, 각각 날인한 경우로 구분할수 있으되, 모두가 선

거인 본인의 의사에서 된것으로 인정되며, 남은 34명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잘못으로, 자기 인

장의 날인이 다른 인장으로 보이게 된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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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행사의 기본적 공부이므로, 설사 기재에 오기가 있더

라도   국회의원 선거법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는한 기재대로 확정하니, 해석으로

오기를 인정함은 그 명부제도의 근본적인 부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선거인 명부의 편

제작성에서 찾으려는 목적이, 투표하는 선거유권자의 동일인 임을 식별하려는데 있다고 하리

니 법이 선거인 명부의 기재가항으로 정한 성명, 연령, 성별, 주소의 기재를 통하여 보아, 주민

등록부상의 그것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오기로 인정된다면, 작성자의 그 잘못에 대

한 책임은 면할길 없겠으나, 그렇다고 그런 오기를 반드시 등록의 무효를 일으키는 것이라던

가 또 원고대리인 주장처럼 명부의 시정 절차가 열려있다고 하여 그 명부의 기재는 그길을 밟

기전에는 명부 기재사항은 절대적 이어서 기재 자체만으로 자기 충족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위

설시와 같은 그 명부 작성 목적으로 보아 어렵다고 하겠으니 동일성이 인정되는 오기라면 오

기에 불구하고 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므로 위 34명에 대한 선

거인 명부에 등재잘못을 인정하므로서 위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위 33명에 관하여서는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 그들의 투표는 무효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갈 위법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선거인이 투표할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자는 투표 할수없음이 당연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본적지 조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와 사진 3매의 제출( 같은영 제33조) 등의 절차가 있

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자로서 장수군 하에서 투표

한 123명의 투표는 무효 하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공문서인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6,

149 내지 152, 154 내지 158, 160 내지 199, 201 내지 213, 217 내지 223의 각 기재 내용

(이와 맞지 않는 역시 공문서인 갑제5호증의 1 내지 57, 59, 61, 63 내지 66, 69, 70, 72 내

지 81, 83 내지 95, 97 내지 102는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번안면 3투표구 임만춘 외 3명 계 9명은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지 아니한자 임이, 그

밖의 119명에게는 본건 선거가 있기 썩전에, 이미 모두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각 인정

된다.

 원고대리인은 갑5호증 증명과 을3호증 증명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관한 것인데 내용이 서로 다르

니 먼저 증명한 갑5호증의 신빙성이 있고, 후에 작성된 을3호증은 원표에 가필 한후에 증명한

것이 아니면, 그 자체가 허위의 내용이 아닐수 없으므로 동호증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증거

항변하나, 증인 홍융운, 안관현, 권희완, 이기환, 김경기, 육영수, 신정연의 각증언에 의하여,

갑5호증의 증명 후 원표의 미정리를 모두 정비 한후에 을3호증의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을3호증을 항변 대로 볼수만은 없다.

 따라서 원고주장은 위 9명에 대한 범위에서 뒷받침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선거 결과

에 어떤 영향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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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3)  국회의원 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99조,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

등록부상 없는자의 선거인명부에의 등재는 있을수 없으므로, 설혹 주민등록부에 없는자가 선

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더라도 투표 할수없는데, 장수군에서 그와같은 사람 172명이 투표

하고, (4)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이미 퇴거한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수없고, 작성후에 퇴거

한자는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 하여야 함(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자 혹은 삭제 않은자 24명이 투표하고, (5) 본적지가 없어 주민등록표에 무적지로 표시

된자는 주민등록증을 발부하지 않으므로 투표 할수없는 9명,과 사망자 3명, 및 연령 미달자

1명 계 13명이 투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상 (3), (4), (5) 기재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합쳐 200여표(1, 2 기재의 무효표 까지 감안한다더라도)에 지나지 않는 투표무효로는

당선자와 차점자와의 유효득표차가 전술과 같이 439표인 본건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이갈 선거

무효 사유라고 할수없다.

  끝으로 (6) 선거인 명부에 이중 등재된 500명, 사망자등 100명이 부정투표하고, (7) 본건 선거

에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인 관계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우심하였는데 중에

도, 장수면장 유현철 외 6개 면장들이 장수군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왔으니 자금을 낼수 없다느

니 은연중 위협하고, 경찰의 두드러진 것으로 천천지서장 오태근, 번암지서장 조필암 등이 길

병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8) 길후보가 장수군에 주력하여 운동한 것은 원고의 출생지인

관계 때문인데, 그 가운데도, 「금산 - 무주 - 장수 - 남원 고속도로건설 선물 받았다, 최성

석은 철새 같은 존재, 길병전을 뽑아라」는 내용의 선전문서 5,000장을 장수군내에 뿌려 운동

하고, 피고는 이를 지지않고 묵인하고, (9) 길병전은 ‘71. 5. 23.-24. 양일에 걸쳐 신민당원

을 제외한 유권자들에게 500원씩의 매표 자금을 뿌리고, 민주공화당의 장수군 조직부장 유창

렬이가 계내면 송천리 거주 신민당원 강우성을 지서장 입회아래 50,000원으로 매수하고, 그

로 하여금 14호에 500씩 매표자금을 뿌리게 하였다는 원고대리인의 각 주장은 전혀 입증이

따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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